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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대상단체 및 피보험단체.

대상단체(1)

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, , , , 5①

있는 집단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장 직제 직. , , , 종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분된

집단의 일부에 대하여는 회사가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.

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 변호사회 의사회등 로서 인이상의 구성원을( , ) 5②

가진 집단으로 한다.

피보험단체(2)

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일 이상의 피보험자 집단을 말하며 단체에 소속된 자의5 ,

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.

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. :



다 보험료의 수수.

(1)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.

제 항에 불구하고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(2) (1)

체단위별 위험율을 기준으로 산출 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ㆍ

를 적용할 수 있다.

라 우량단체에 대한 보험료 환급.

사고율이 낮은 우량한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환
급하여 준다.

환급대상(1)

매 보험년도말에 사차익이 발생하는 단체에 한한다.

환급률(2)

가입 단체별로 매 보험년도초에 당해 보험료를 납입한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
이 정한다.

피 보 험 자 수 환 급 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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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액(3)

매 보험년도말에 단체별로 당해 보험년도의 순보험료 특약보험료 포( 함 에서 지급보험)
금을 뺀 금액에 대하여 제 항의 환급율을 곱한 금2 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.
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
환급한다.

환급액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환급율-. = ( - ) ×



마 고액 계약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.

고액계약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인한다.

할인대상(1)

동일 피보험단체의 환산 월납영업보험료 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 가( ) 만원 이상인 계15
약으로 한다.
다만 총계약보험가입금액 억원 이상인 단체에 한한다, 1 .

할인금액(2)

동일 피보험단체의 환산 월납영업보험료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할
인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. 한 경우에는 납입할 영업보험료의
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.

환산 월납영업보험료 할 인 금 액

만원미만15 -

만원이상 만원미만15 100 환산 월납영업보험료의( 6 ) × K％

만원이상 만원미만100 500
만원 환산 월납영업보험료 중 만원을 초과하(6 + 100

는 금액의 8 ) × K％

만원이상500

만원미만1,000

만원 환산 월납영업보험료 중(38 + 5 만원을 초과하00

는 금액의 10 )％ × K

만원 이상1,000
만원 환산 월납영업보험료 중(88 + 만원을 초과1,000

하는 금액의 12 ) × K％

단 환산 월납영업보험료의 계산은 납입할 영업보험료 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 를, 1. ( ) K

로 나눈값으로 하고,

는 월납은 개월납은 개월납은 연납은 로2. K 1, 3 2.9841, 6 5.9262, 11.7050

한다.


